
Ⅵ. 損害保險 商品開發 關聯 改善方案

1. 制 度改 善 方案

가 . 商 品 開 發 沮 害 要 素 廢 止 및 緩 和

1) 문제 점

前章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상품개발에 필요한 기준 또는 원칙이

되는 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 손해보험요율관리규정, 장기손해보험상품개

발기준63) 등에 상품개발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특히, 상품개발과정중 제도상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

로 요율사용, 인허가 절차 등 각종 규제 등의 완화 가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손해보험과 관련되는 상품개발저해요소로는 보험기간의 제한을 들

수 있다. 즉, 장기손해보험의 保險期間을 15년으로 制限하므로써 다양한

상품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손·생보 겸영상품중의 하나인

疾病保險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기간은 최장 15년이므로 35세에 가

입한 보험계약자는 50세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재계약시 고액

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질병보험의 주요 고객층인 3

63) 장기손해보험상품개발기준 중 주로 「제3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

서」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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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대 직장인을 확보하기 어려워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개

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장기손해보험 상품개발기준에 의하면 예정사업비의 한도를 예정

신계약비(α), 예정유지비(β)별로 사업비를 제한하고 있어 비목별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하므로 총액개념의 탄력적인 상품개발에 제

한을 받고 있다.

장기손해보험표준사업방법서 제22조(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의하

면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감위의 인가

를 받아 이를 배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가 없어 생명보험 등 인접상품과의 경쟁력면에서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개선 방안

이에 따라, 損害保險商品管理規程 , 損害保險料率管理規程 , 「長期

損害保險商品開發基準」의 개정을 통해 각종 상품개발 저해요소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함으로써 보험사의 자율적인 상품개발을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장기손해보험상품개발기준중 보

험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4. 보험기간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기간을 3년 이상 15년 이내라는 제한요소를 과감하게 철폐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하므로써 실버산업수요에 대비한 손해보험고유의 장기상품개

발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손생보겸영 상품개발이 가능해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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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보험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뿐만아니라 손생보간 균형있는 보험산

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장기손해보험의 豫定事業費 限度를 總額 또는 生保社와 같이

總額 및 新契約費만 制限하여 상품의 특성에 따라 豫定事業費를 彈力的

으로 책정, 운영하므로써 보다 경쟁력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해진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생명보험의 경우 회사가 저축보험료를 운용한 운

용수익을 이익 또는 잉여금으로 계약자에게 還給(配當)하고 있어 실적배

당이 가능한 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손해보험의 경

우 配當金財源確保가 어려워 인접상품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접상품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익 또는 잉여금을 배당

해 줄 수 있는 재원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장

기보험을 일반손해보험과 區分計理하고, 利益剩餘金의 計算 및 積立方式,

配當指針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특종보험 상품개발기준을 따르고 있는 종합보험에 대해 종

합보험의 복합위험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상품개발기준을 제정 또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나 . 報 告 · 申 告 商 品 制 度 의 補 完

1) 문제 점

설문조사의 분석에 의하면, 보고 및 신고상품의 개발시스템이 대폭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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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운용중에 있는 상품인허가제도가

손보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면적인 요율자율화를 계기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 및 요율관리규정 등의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 즉, 손보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하는 방

향으로 개정하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규정의 내용을 투명

하고 간결하게 개정해야만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 개선 방안

가입자가 요구하는 특별위험에 대해 신속하게 상품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계산근거서류의 첨부 없이 사용

이 가능한 재보험자 구득요율제도를 특별요율제도에 원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다만, 무분별한 해외재보험자 구득요율의 사용은 바람직하

지 않으며 부득이 구득요율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후감독

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상품의 운영규정을 탄력적

으로 전환을 하므로써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고상품의 상품인가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독원장의 보완요구가 있거나 회사가 신고내용을 일부 보완하

고자 하는 경우 보완신고한 날을 신고일로 간주하므로써 신고과정상에

나타나는 혼란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일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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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둘째, 현행 상품관리규정 제6조 1항에 금리·세제·물가·업무영역

및 기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초서류의 변경 에 해당하는 경

우 신고상품으로 운용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 등에서도 자

회사를 통한 시장진입을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제6조 1항을 他金融圈 또는 損·生保間의 業務領域에 關聯된 商品 으로

분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稅制支援商品의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開發趣旨와 約款內用의 整合性을 사

전에 감독한다는 차원에서 제6조 1항을 稅制支援과 關聯된 商品 으로

분리·개정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

다.

셋째, 2000년 1월부터 보험개발원에서 標準純率64)을 제시토록 되어 있

어 이를 일관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標準純率을 수정하고

자 하는 경우 申告商品으로 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고상품과

보고상품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동시에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여 경쟁력있는 상품을 언제든지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상품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폐지되거나 완화하며 특히, 표준순율제 도입과 관련된 규정을

간단명료하게 규정하므로써 도입초기에 예상되는 관련규정의 해석상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4. 2000년 1월을 대비하여 정비중에 있는 용어중의 하나로 보험개발원장이 산

출하여 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에 의거 인가를 받은 순율 (영업보험요율중 부가

보험요율을 제외한 부분)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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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商 品 開 發 利 益 의 賦 與

1) 문제 점

설문조사 결과 상품개발이익부여에 대해 약 84%가 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거 특종보험상품에 대해 일정기간(6

개월∼1년 6개월)동안 상품개발에 따른 독점적인 우선판매권을 인정하였

으나, 현재 상품개발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가 독자적인 시장조사와 신위험율의 산출

에 노력하기 보다는 기존상품의 모방이나 기존위험의 조합정도의 손쉬운

상품의 개발에 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제도적으로 유일하게 인정되는 방법은 보험상품의 서비스표 등록

이다. 보험상품은 근본적으로 무제한적인 모방이 가능하지만, 서비스표로

등록된 보험상품은 상표법에 의해서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서비스표 등록은 타금융권에 비해 매우 미비

한 형편이다.

2) 개선 방안

보험상품의 개발이익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은 모방이 가능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

나 대외적인 시장개방과 타금융업종과의 경쟁관계등을 고려할 때 손해보

험사의 상품개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합리

적인 범위내에서 개발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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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다. 물론 모든 상품에 개방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

하지도 않다. 따라서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상품은 기존상품의 보완상품

이 아니라 신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을 만들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6-1) 상품형태별 개발이익 보장기간 (안 )

구 분 신상품 보완상품 요율신설상품
구득요율적용

상품
자사산출요율 3개월 없음 없음 -

개발원산출요율 3개월 없음 없음 -
구득요율 없음 없음 - 없음

주 : 1) 신상품 : 신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을 개발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을

산출한 상품을 말한다. 약관을 그 형태(보통약관, 특별약관)를 구분하지

않는다.

2) 보완상품 : 기존을 상품을 조합 또는 보완한 정도의 상품으로 가입대상

조정, 보상한도액의 조정, 공제금액의 신설·조정 또는 예정기초율을 변

경한 경우를 말한다.

3) 요율신설상품 : 재보험자 구득요율을 적용하는 기인가약관(유사약관 포

함)에 대한 새로운 요율(표준요율)을 산출한 경우로 재보험자 구득요율

적용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4) 구득요율적용상품 : 인가여부에 관계없이 재보험자구득요율을 적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전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회사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

험사의 약 84%정도가 상품개발이익의 부여에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개발이익부여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개발이익의 보장기간은 신

규상품을 개발하는데 개발사가 투입한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으로는 (표 6-1)과 같이 상품의 종

류별로 규체적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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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서비스표 등록을 활성화하고 이를 보

험개발원의 상품정보공시를 통하여 타사에 인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험상품의 고급화 및 특화상품의 활성화

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은 유사상품과의 차별화, 보험상품

의 고급화(브랜드화) 및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후발사는 서비스표로 등록된 경쟁사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모방을 할 수 없으며, 약관 및 요율을 부분적으로 변형할

수밖에 없다. 후발사는 이러한 노력에 시간을 요하게 되며, 선발사는 이

러한 기간만큼 시장에서 보험상품의 인지도 향상 및 판매에 선점을 할

수 있다. 즉, 선발사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상

품개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후발사의 입장에서는 선발사의 상품을 일부 변형하여 모방할 경우, 시

간적으로 시장에서 인지도 및 홍보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감소된다65). 후

발사는 이러한 모방상품개발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산 및 시간을 오히려

독자적인 신상품의 개발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65) 특화상품, 이벤트상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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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商 品開 發 시스 템 改 善方 案

가 . 質 經 營 導 入

1) 문제점

상품개발시스템은 검토단계, 보험수리성 및 경제성 분석단계, 기획단

계, 그리고 결과분석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66).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는 상품개발의 각 단계를 총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결합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보험상품이 단기적으로 개발

되는 경우에 전체 개발과정에서 부분적인 단계만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일부 요소만이 고려되고 있으며, 고려되는 요소의

질적인 수준도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또한 상품개발부서 직원이 자사의

전체적인 상품개발 과정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으며, 타 지원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설문조사에서 문제점으로 분석

되었다.

예를 들어, 신상품 아이디어는 자체개발보다는 경쟁사로부터 모방이나

외국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적인 수요조사 및 경쟁력분석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개발된 상품의 경제성 예측과 판매후 결과분

석 및 반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상품개발 및 판매와 관련되어 소프트

웨어를 포함하는 전산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6) 본고의 제2장 나. 개발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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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보험회사의 전략에 따라서, 혹은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상품개발시스

템의 부분적인 단계가 강조될 수 있으나, 상품개발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상품개발시스템의

전 과정에 총체적 질경영(total qu ality m anagem ent) 67)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상품개발 검토단계, 보험수리성 및 경제성 분석단계, 기획단계,

그리고 결과분석단계에 각각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보험상

품은 무형의 상품으로서 근본적으로 모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회사

는 경쟁사 상품의 약관내용 및 요율을 약간만 변형함으로써 신상품을 개

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사가 상품개발의 전 과정에 질경영을 도입하

여 혁신적(innovation)인 상품을 개발하였을 경우, 후발사는 이러한 우량

상품을 짧은 시간에 모방하기 어렵다. 그리고 상품개발시스템의 전반적

인 질을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타사로부터 요율 및 약관을 모방한 상품

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상품개발시스템의 질경영은 무엇보다도 상품개발 부서뿐만이 아니라

지원부서 구성원의 인식, 그리고 경영진의 경영철학이 고객위주의 사고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경영을 위하여 경영진은 상품개

발시스템 각각의 과정을 보다 더 유기적,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계량적으

로 감독하여 한다68). 즉, 경영진은 상품개발시스템의 질적인 수준을 보다

조직적으로 관찰 및 감독할 필요가 있다69). 이를 위하여 향후 상품개발

67) 조해균, 질경영을 통한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보험조사월보, 1996.2,

p p .7∼28.
68) 경우에 따라서 각 과정의 부분적인 요인들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69) Joh n e, A ., "In su ran ce p r od u ct d ev e lop m en t : M an agin g th e ch an ge s",

In ternational Journal of Bank M arketing, V11n3, 1993, p p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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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각 과정은 과거보다 더욱 더 정형화 되어야 한다.

나 . 人 的 · 物 的 資 源 의 投 資 擴 大

1) 문제 점

각 손해보험회사내에서 상품개발시 저해되는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으로 인적·물적자원의 부족 이 약 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국내 손보사 상품개발부서의 평균 인원수는 8명이며, 상위사가

평균 10명으로 하위사의 6.9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원

으로 상품개발시스템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성향조사, 시장 경쟁력분석,

경제성분석, 상품테스트, 판매예측, 결과분석을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면

서 시간요인을 고려하여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손보사는 평균 1.6명의 計理人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계리인은 생명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손해보험전문의 계리인 양성이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상품개발업무 담당자의 전공은 수학 및 통계학이 65.9%로 나타나 한 편

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상품개발은 마케팅, 언더라이팅, 경영,

법학, 그리고 전산 측면의 지원이 필수적인 총체적인 작업임을 감안할 때,

수리적인 측면이 주로 강조된 인적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

한 상품개발 담당자의 업무종류를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 담당이 76.3%,

일반손해보험 담당이 23.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장기손해보험 위주의

인적구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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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방안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조건으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회사의 인지도를

비롯한 무형자원, 타 지원부서와의 공조 및 외부연계 등 조직관련 자원,

개발시간, 제도변화 등 각종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인적·물적

자원은 타조건에 선행되는 가장 기초적인 요인이다. 이들 자원에 대한

적절한 투자는 상품개발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

기 이후 상품개발을 위한 인적 및 물적자원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위

해서는 경영진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향후 국내 손보사 상품개발부서의 인적자산에 대한 투자는 양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상품개발과정에 손해사정인, 손

해보험 담당 계리인과 같은 보험전문인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

다. 상품개발 담당자의 전공분포도 수리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법제도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장기손해보험 위주의 인적구성에서 일반손

해보험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인적구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상품개발의 각 과정 중에서 고객성향 설문조사, 시장 경쟁력 분석, 상

품테스트 등과 같은 분야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되

어야 한다70). 특히 전산시스템의 개발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조가 필수

적이다. 이러한 물적자원에 대한 투자에는 경영진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현재 고객성향조사는 예산 및 시간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사의 모집

인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보험

계약자의 수요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71).

70) 현재 기타 산업에서는 핵심업무외의 부가적인 업무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

뢰하는 분사(ou tsou rcin g)제도가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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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商 品開 發 戰略 改 善 方案

가 . 基 本 에 充 實

1) 長期 保險 과 一 般保 險의 均衡 的 發 展

가 ) 문 제점

현재( 98.11월 기준) 손해보험시장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6%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도

주로 장기보험위주의 상품개발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은 인력, 조직, 자금 등 모든 면에서 일반보험보다는 장기보험상품에 회사

의 자원이 집중되는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72). 그러나 지나친 장기상품에

의 조직력집중은 손해보험사의 기존영역에 대한 상품개발을 저해함으로써

손해보험사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품개발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중의 하나인 금융권간 장

벽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의 영업환경이 약화될 것이라는 설문조사의 의견이

전체에서 5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향후 손해보험사의 수

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71) 보험모집인은 흔히 판매하기 쉽고, 모집수당이 높은 보험상품을 선호한다.

72) 현재 대부분의 손보사가 장기보험위주의 상품개발부나 보험수리팀을 두고

있으며, 일개사만이 일반보험에 대한 상품개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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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개 선방 안

장기저축성보험의 지속성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으며, 손해보험사의 본질적인 상품경쟁력은 기존 일반손

해보험상품의 확고한 뿌리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손보사의 상품개발전략은 현재의 장기보험 위주에서 전통적인 일반

손해보험상품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즉, 장기보험은 보험고유의 위험을 보장하면서 금리변동에 연동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타금융권과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손해보험 역시 은행권 연계상품의 개발 등 타금융권과의 연계가

가능한 상품개발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의 성장가능성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

된다. 그러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은 향후에도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손보사는 이러한 분야의 수요변화

를 파악 및 예측하여 관련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설문

조사에서도 향후 이와 같은 일반손해보험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 고객 의 수 요분 석에 충실

가 ) 문 제점

손보사의 상품개발전략은 소비자인 보험계약자의 수요변화보다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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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보험회사는 예산 및 인력 제한 등의 이유로 인

하여 고객성향 및 경쟁력 등에 관한 정확한 시장조사가 실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73).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상품의 담보범위 및

보상한도의 결정을 손보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가 전체의 56.6%로

나타난 설문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의 수요변화를 정확

하게 파악하여 이를 상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 ) 개 선방 안

상품개발의 최종적인 목표는 폭넓은 수요자층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상품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조사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우선 수요층을 결정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판매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상품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고객의 수요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과거와 같이 보험회사가 고객의 수요를 결정하

는 전략은 경쟁이 강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보험

회사는 시장조사를 위해서 자체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

나,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3) 시장조사는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자사의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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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效 率 的 인 統 計 資 料 의 活 用

1) 문제 점

설문조사 분석 결과, 상품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

로 전체 응답자의 약 68.3%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이라고 답하였다.

2) 개선 방안

보험이란 동질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

초에 의해 산출된 금액(보험료)으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관련 타분야의 통계자료 뿐만 아니라 보험종목별·담보위험

별로 보다 세분화되고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의 집적 및 제공이 필수적이

다. 이러한 관련통계자료의 지원을 위해서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효율적

인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이 시급하며, 외부적으로 관련 통계집적기

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다74).

보험회사는 각 보험상품의 동일한 위험에 대한 통계자료의 집적을 통

하여 상품개발에 필요한 자사의 언더라이팅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의 화재위험 관련통계와 종합보험의 화재위험

관련통계, 더 나아가 장기보험의 화재위험 부분의 통계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할 경우, 종합보험의 언더라이팅이 더욱 과학화 될 수 있다.

74) 예를 들어, 홍수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홍수피해 실적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타 기관이 발간하는 재해연보 의 통계집적

방법 및 구성은 보험회사가 상품개발에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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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모듈商品 및 패키지商品의 活性化

1) 문제 점

최근 IMF 경제위기, 실업문제 등으로 인하여 개인 및 기업의 소비패턴

은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경우, Y2K문제, 소액주주의 권

리강화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추세이

다. 따라서 최근의 다양한 소비패턴변화에 따른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해서 기존의 보험상품의 내용을 더욱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내 손보사도 이러한 추세를 인식하고 이미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손보사는 위험모

듈(세분)화 및 위험패키지(종합)화 상품의 개발(29.2%) , 판매채널 다각

화에 대응한 상품의 개발(24.3%) 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대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하여

손보사는 보험상품의 모듈화 및 패키지화 를 더욱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75).

2) 개선 방안

가 ) 모듈 화

모듈(세분)화한 상품의 개발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위험들을 직접 선

75) 전면적인 요율자유화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표준요율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

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험요인의 세분화가 더욱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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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러한 전략은

IMF 경제위기 이후 저보험료 고위험보장 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보험상품의 모듈화가 가장 활발해 질 수 있는 대표적

인 보험종목은 종합보험과 자동차보험이다.

기업성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종합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기업집단이 실제필요로 하는 담보위험들을 모듈화하여

이를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76). 가계성 종합보험은 장기종합보험의

모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의 지속적 개발노력이 필요하다77). 따라

서 기존의 가정종합보험의 담보내용을 더욱 세분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들을 도입하여 이를 모듈화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

우도 현재보다 위험요인을 더욱 더 세분화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선

택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나친 위험과 요율의 세분화는 요율수준의 적정성유지를 곤란

하게 하며, 과당경쟁으로 인한 요율수준의 하락등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요인의 모듈화를 통하여 기본담보만을 제공하는 低費

用, 基本危險保障 의 標準商品, 그리고 확장담보 및 최대담보를 보장하는

高費用, 特化危險保障 의 高級商品을 동시에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나 ) 패키 지화

고객이 필요한 종목별 위험들을 1개의 보험상품으로 패키지(종합)화

76) 예를 들어, 유통업자종합보험, 빌딩종합보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7) 우리나라에서 가계성종합보험이 성장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장기보험의

급속한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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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품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여건의 변

화, 그리고 새로운 제도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객에게 필요한 위험의

종류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고객의 수요를 적극적으

로 반영할 수 있는 패키지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미 단순한 개념의 패키지상품은 개발되어 있다78). 손보사는 보험계

약자의 위험관리에 따라 한 개의 패키지 보험상품으로, 여러 보험종목에

서 필요한 위험만을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패키지상품으로서 가정종합보험에서 필요한 배상책임과 상해

위험을 첨부하고, 덧붙여 의료위험까지 포함하는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여행위험을 가정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에, 그리고 전

문적인 소송비용보험을 개발하여 이를 배상책임보험, 혹은 가정종합보험

에 연계되는 패키지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패키지상품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수요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가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위험들을

가계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패키지상품개발이 고려

될 수 있다. 이미 자동차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현실

을 고려할 때, 자동차와 연관된 상품은 손해보험사의 강점을 최대한 살

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아래의 기본계약에 특약을 첨부하는

패키지보험을 고려할 수 있다.

78)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제1조2항)에서 변호사보수

등의 방어비용으로 1백만원을 보상하고 있으나, 대상 및 보상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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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자동차보험 + 주택화재 + 동산

특 약 : 질병(암, 성인병 등), 일반상해, 어린이상해, 가스배상

책임, 기타 가정생활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배상

책임위험, 저축성 부여 등

라 . 서 비 스 强 化

1) 문제 점

보험사업에 있어서 고객확보는 기업경영의 원천이며 고객에 대한 최

고의 서비스 제공은 기업경쟁력의 필수요인이다. 특히 무형의 상품을 판

매하는 보험회사로서 고객만족 실천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나름대로 경쟁사와 차별하기 위하여 최상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 실업률의

증가, 실질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한 고객의 수요변화와 정보기술의 급속

한 발전은 기존의 패러다임과 서비스방식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손보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주로 사고발생후에 제공되는

보상서비스에 집중이 되고 있다79).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만족차원에서,

그리고 보험회사의 홍보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향

후의 경쟁강화 시대에는 이러한 소극적인 사후 서비스제공 전략은 경쟁

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79) 대부분의 보험민원은 사고발생후 보험금지급 서비스의 부실과 관련된 경우

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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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 방안

보험서비스는 계약단계에서부터, 보험료납입단계80), 사고발생후에 보

험금지급까지, 그리고 사후관리 등의 각 단계에 걸쳐서 제공될 수 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어떤 질로 제공하느냐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보험서비스는 비용을

발생시키기 마련이며,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증가할수록 보험계약자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상품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보험회사는 서비스를 고객

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적인 선물의 개념에서 벗어나, 상품개발과

정에서 이미 서비스비용을 상품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

험서비스의 질을 차별화 함에 따라 상품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수

요층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저품질 저가격 , 고품질 저

가격 , 그리고 고품질 고가격 상품전략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보험회사는 상품소비와 관련된 전 과정에서 競爭社와 差別化, 特化되

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서비스는 대형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형사나 외국사가 서비스의 차별화 및 특화를 통

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81). 더욱이 최근 전산시스템의

혁신은 이러한 각종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새로운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이 기존의 상품을 응용, 보완하여 개발하고 있다. 따

80) 최근(1998.12) 동부화재가 자동차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및 자동갱신 특약 을

개발하여 자동차보험료의 무이자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81) 정홍주, 보상서비스 하기 나름이다 , 보험신보 , 1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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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보험회사는 서비스가 보험상품 자체라는 인식을 갖고 서비스를 보

다 더 세분화, 차별화,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의 구체적

인 내용을 보험약관에 명시하여 공격적인 서비스강화 전략을 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경쟁은 서비스의 경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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